
지정벽보  민자유치  탁 리 동의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가. 제안일자  제안자 : 2006년 11월  13일 부천시장 제출

 나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 14일

 다. 상정  의결일자

   ◦ 제132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건설교통 원회 (2006년 12월 12일) 상

정․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   (제안 설명자 : 도로과장  배 치 열)

  □ 제안이유

   ○ 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 을 해하고 있는 지정벽

보 의 효율 인 리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건실한 탁업체를 

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리 탁하여 산 감과 지정벽보  

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
      ․ 탁 정 시기 : 2007. 2월

      ․ 탁 정 기  : 미정(공개모집)

      ․ 탁 상 시설 : 부천시 지정벽보

  ○ 지정벽보  황

    

(단  : 개)

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

148 76 26 46

      ․ 부분 노후된 시설로 도시미 을 해하고 있음

      ․민간자본으로 노후된 시설 교체  부족한 시설 확충 후 우리시에 기부

체납 받을 정(업체 : 고면사용, 유지 리)

□ 동의 요구내용

  ○ 부천시 민간 탁 진  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시 지정벽

보  민간 탁에 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

□ 탁업무 추진계획

  ○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  모집공고 → 수탁기  선정 → 민자유치  탁

계약 체결 → 시설물 설치 → 수탁기  운  개시

□ 탁방법

  ○ 수탁기 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거 

격자 심의 선정(부천시 사무의 민간 탁 진  리 조례 제7조 : 민

간 탁기  격자 심사 원회)

3. 주요질의  답변 요지

질              의 답              변

○ 벽보 이 도시미 을 해치고 있는
  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?

○ 규격이나 수탁기  선정 방법은 ?

○ 수탁기  선정의 지역범 는 ?

○ 민간 탁 리면에서 철 한 지도,감
   독과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소기의
   성과를 거두고자 함.

○ 일정한 규격은 없으며, 규격이나 재질,
   모델 등을 선정하는 것은 심의 원
   회에서 결정할것임. 한 수탁업체의
   선정 한 심의 원회의 회의결과에
   따를 것임.

○ 경기, 인천 지역으로 제한하여 리․
   운  측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.

4. 토론요지

   가. 찬성토론 : 없  음

   나. 반 토론 : 없  음

5. 심사결과 

   ○ 원안 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

   ○ 없  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   ○ 없   음



의 안

번 호
제63호 제출년월일 : 2006. 11. 13.

제  출  자 :  부 천 시 장의  결

년월일

2006.12.21

(제13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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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안사유

  ○ 리인력 부족과 노후된 시설로 인하여 도시미 을 해하고 있는 

지정벽보 의 효율 인 리를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건실

한 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리 탁하여 

산 감과 지정벽보  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

    ․ 탁 정 시기 : 2007. 2월

    ․ 탁 정 기  : 미정(공개모집)

    ․ 탁 상 시설 : 부천시 지정벽보

  ○ 지정벽보  황

    

(단  : 개)

계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

148 76 26 46

    ․ 부분 노후된 시설로 도시미 을 해하고 있음

    ․민간자본으로 노후된 시설 교체  부족한 시설 확충 후 우리시

에 기부체납 받을 정(업체 : 고면사용, 유지 리)



□ 동의 요구내용

  ○ 부천시 민간 탁 진  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부천

시 지정벽보  민간 탁에 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□ 탁업무 추진계획

  ○ 시의회 동의 → 수탁기  모집공고 → 수탁기  선정 → 민자유

치  탁계약 체결 → 시설물 설치 → 수탁기  운  개시

□ 탁방법

  ○ 수탁기 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

에 의거 격자 심의 선정(부천시 사무의 민간 탁 진  리 

조례 제7조 : 민간 탁기  격자 심사 원회)


